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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함께 이룬 70년, 비상하라 더 큰 원주로!"

원      주     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6년 의약품·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·공개 제도 안내

1. 관련: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-10712(2026.5.18.)

2. 「약사법」 제47조의2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·의료기기 

공급자(제조·수입자, 도매상, 판매(임대)업자)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 등에 제공

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

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(www.hira.or.kr/kops)하여야 합니다. 

    * 지출보고서 미작성·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3. 이에, 제도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

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붙임  의약품·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시행 안내문 1부.  끝.

원    주    시   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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